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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 practice is a multi-layered phenomenon characterized by systemic complexity, epistemic 
uncertainty, and outcome‑oriented nature. However, legal discourse in medical litigation often 
reduces this complexity by employing active/passive grammatical constructions, framing clinician–
patient interactions in terms of a simplistic offender/victim binary. In respons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middle-voice, defined by two grammatical features: (1) the internal involvement 
of human and non-human elements in the occurrence of action, and (2) the dynamic emergence 
of action through contextual interactions. It proposes a middle-voice structure that incorporates 
antecedent-condition clauses, inanimate subject constructions, and the Korean “-ge doeda” form 
(equivalent to the English verb “become”). This framework supports the development of middle-
voice justice, which moves beyond adversarial models and promotes a more inclusive culture of 
medical accountability and safety. By offering a theoretical basis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s, such as 
in the design of apology laws, this approach enables more accurate descriptions of medical accidents, 
more balanced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and reconsideration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a just med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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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료사고는 진단, 검사, 수술, 치료 및 경과 관리에 이르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료행위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는 판단 주체로서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첨단 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현실적 제약 속의 의료자원 관리체계, 의료윤리 및 법규와 같은 규범적 틀 

등 이질적 존재들이 함께 작동한다. 여기에 개별 환자의 기저질환과 질병의 병태생리적 

메커니즘,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의료인이 완전히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요인들까지 겹쳐지면서, 의료사고의 발생조건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환자의 반응과 예후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인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치료과정의 

적정성보다는 최종 임상결과(예컨대 생존 여부, 합병증 발생, 기능 회복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치료의 결과중심성”도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들이다. 치료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환자는 이를 문제삼지 않지만, 결과가 나쁠 경우 

치료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문제삼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의료행위의 복잡성, 인식의 불확실성, 치료의 

결과중심성1)은 이를 기술하는 문법적 틀에 의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그 의미가 상실되기 

쉽다. 즉 의료행위라는 ‘현상’과 이를 해석하는 ‘인식’ 및 그 인식을 표현하는 ‘언어’ 

사이에는 종종 깊은 간극과 불일치가 내재한다. 본 연구는 그런 간극과 불일치를 드러내어 

의료소송에서 흔히 목격되는 대립적 의료문화를 보다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의료사고 및 소송 담론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기본 틀은 예컨대 ‘의사가 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았다’는 식의 능동태/피동태 이분법(active voice/passive 

voice dichotomy)이다. 이 이분법은 언어 차원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영향관계를 정리하는 중립적인 문법적 장치에 불과해 보인다. 그런데 이 틀로 의료사고라는 

현상을 기술할 경우에, 그 현상은 ‘의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형식으로 재구성되며, 그에 따라 이분법은 주어 자리에 놓인 특정 행위자에게 

원인과 책임, 나아가 처벌의 가능성까지 귀속시키는 규범적인 기본 틀로 작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의료사고 현상이 언어로 서술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 사고과정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단선적인 선형적 인과구조로 환원되기 쉽다. 이때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내용(복잡성, 불확실성, 결과중심성 등)과 그 인식을 담아내는 언어 형식(행위-결과 중심의 

능동/피동 문장) 사이에는 구조적인 간극(gap)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은 본래 

다층적이고 비선형적인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을 단일 행위자 중심의 서사로 축소시키고, 

사건의 맥락과 다양한 변수를 서술 과정에서 소거함으로써 의료 현실을 왜곡할 개연성을 

낳는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타당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간극은 의료소송 장면에서 규범적 효과와 긴밀히 연결된다. 판사는 “책임을 정당하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기 

1) �본 연구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으로 세 가지 특성을 먼저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성들 외에도,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사는 대체로 환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상대방 선택의 일방성’이나, 특히 응급상황에서 
두드러진 특성인,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의료판단의 유예 불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본질적 특성들이 고정된 목록이라기보다, 일상의료, 응급의료, 미용성형의료 
등 의료의 세부 영역과 맥락에 따라 가감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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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선택된 언어 형식(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특정 개인(특히 문장의 

주어로 표상된 의료인)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 문법은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응급의료 상황이나 의료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그 책임을 인간 행위자(곧 의료인)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에 내재해 있는 질병의 병리생태, 약물의 부작용 

등과 같은 비인격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들은 책임 판단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사건은 

‘한쪽은 가해자, 다른 쪽은 피해자’라는 인간 대 인간의 대립 구도로 즉,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으로 재구성된다. 이처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규범적 목적과,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동원된 언어 형식이 실제 산출하는 책임분배의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discrepancy)가 발생한다. 

요컨대 인식 내용과 언어 형식 간의 간극과 규범적 목적과 책임분배 효과 간의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는 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이다. 핵심은 이 문법 자체가 의료의 

본질적 특성들을 고찰하려는 필요에서 수용된 문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신속하게 가려내야만 한다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하는 

문법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과 불일치가 의료소송과 책임귀속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문법적 

대안으로 중동태(middle voice)2)를 탐구하고자 한다[1]. 중동태는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가 채택한 개념이다. 

이제 언어가 현상을 어떤 식으로 사고하게 하고, 그 사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규범이 소환되는지를 검토해 보자. 가령, 언어 외적인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보자. 

능동태/피동태 문법은 이 현상을,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능동과 피동)에 따라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은 문법 

차원에서 행위 중심(action-focused) 사고를 강화하고, 실천 차원에서 결과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켜 책임 배분을 용이하게 한다.

 규범 차원에서 이러한 귀속 방식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정의 이론이 현대 의료법 문화에 

깊이 내재한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이다. 응보적 정의는 의료사고와 같이 이미 

발생한 잘못된 결과를,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된 상태, 곧 질서의 교란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그 교란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게 책임과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깨진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 

정의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응보적 정의와 능동태/피동태 문법은 피해를 초래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책임과 제재를 정당화하고, 의료사건을 균형의 파괴와 회복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비난가능성은 발생된 결과 그 자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능동태적 기술에 의거해서 그 결과를 행위자의 ‘작품’으로 규범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의도, 과실, 통제 가능성과 같은 행위자의 내면 요소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응보적 정의가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들에 근거하여 비난가능성을 탐색하고, 그에 따라 

책임과 제재를 귀속시키는 정의 모델이라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중동태 정의(middle-

2) �중동태는 현재 한국어 학교문법, 즉 규범문법 체계에서는 독립된 태 범주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어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 연구에서는 중동태를 별도의 태 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국어원 온용어」는 중간태(중동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능동과 피동의 중간에 위치하는 태. 예를 들어, 영어의 ‘sell’은 “This cup sells 
well.”에서 능동사이나 의미적으로는 피동으로 해석된다. 한국어에서도 대체적으로 중간태를 인정하는데, 
“영희의 차가 시동이 잘 걸린다.”에서 ‘걸리다’는 형태상은 피동사이나 의미는 능동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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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justice)”는 비난가능성을 행위자 내부의 심리적, 의지적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찾지 

않는다. 중동태 정의에서 핵심은 ‘누가 그 행위의 저자인가’를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떠한 

조건과 상호작용의 구조 속에서 사건이 형성되었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즉, 책임은 특정 

행위자의 내적 상태로 환원되기보다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요소, 제도적 조건과 기술적 

매개가 얽혀 사건을 생성한 전체적인 과정적, 관계적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태 정의는 행위를 단일 주체의 산물로 귀속시키기보다 사건을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하며, 책임 판단 또한 행위자의 도덕적 결함을 선별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건을 발생시킨 조건의 배열과 구조적 취약성을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응보적 정의가 책임을 행위자의 내부 귀속 조건에서 도출하는 저자 

중심(author-centered) 정의라면, 중동태 정의는 책임을 사건의 형성과정 전체에서 

사유하는 사건 중심(event-centered) 정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중동태 정의’로 명명한 이러한 관점은, 의료사고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의료의 근본 관계인 아픔과 고침, 아픈 자와 고치는 자의 신뢰 관계가 

어떠한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훼손되었는지를 묻는다. 원인 행위자를 특정하는 질문보다 

사건 중심의 사유를 우선함으로써, 의료진을 포함한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질병의 특성, 

약물과 의료기술, 의료 인공지능, 제도적, 조직적 조건 등이 사건의 발생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동태 정의가 지향하는 정의의 핵심 과제는 과거 행위의 평가와 처벌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을 낳은 조건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동태 정의는 본질적으로 과거지향적 판단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실천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현명한 이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한다(Nemo prudens punit quia peccatum est, sed ne 

peccetur)”[2]는 고전적 격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듯 중동태 정의에서 처벌은 과거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균형 회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 조건을 재조직하고 위험한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계기로 재해석된다.

본 연구는 의료사고를 기술하는 능동문과 중동문의 의미를 탐구한다. 능동문이란 

일반적으로 인간 행위자가 행위를 지배해서 그 결과를 선형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문법화한다. 반면 중동문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행위 형성과정에 공동으로 관여하여 

행위와 그 변화를 비선형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문법화한다.

의료사고의 경우에 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은 어떤 인간(가령 의료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다른 인간(가령 환자)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식의 인간 대 인간의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으로 

현상을 재구성한다. 그 이분법은 의료문화의 대결적 양상을 공고히 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다 포용적 의료문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의료인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를 중동태적 관점에서 다시 기술할 수 있는 문법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의료행위의 새로운 문법, 중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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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최상태 - 의료행위의 문법 중동태

지금까지 우리는 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을 사실상 유일한 틀로 삼아 의료 사건을 기술해 

왔다. 이 문법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일부 언어에서 관찰되는) “유정성에 기반한 행위자 자격 

제약”3)에 따라, 동사의 주어 자격을 동물이나 인간 등 유정물에 한정한다. (여기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유정물의 대표격인 인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능동/피동 문법에 따라 기술한다는 것은, 곧 문제의 결과를 야기한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을 

찾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책임 귀속을 전제하는 동사(가령, 감정, 지각, 평가 등의 

동사)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유정적 존재, 특히 인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단순한 의미적 

선호가 아니라, 행위의 의도성, 통제 가능성, 비난가능성을 전제하는 동사들이 감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유정성 행위자만을 적격한 주어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어 선택 제약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 행위자 자격을 

유정성에 기반해 제한하는 문법적 장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의료사고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건은 자연스럽게 ‘의지적 인간 행위자’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반대로 응급한 

상황적 요소, 시간적 제약, 기술적 한계 등의 비(非)유정적 요소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끈 

구성요소라고 하더라도 요소들은 단순한 배경으로 처리되기 십상이다.

이 지점에서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질문은 “의료사고를 설명할 때 ‘의지적 

행위자’를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로 자동적으로 찾아나서는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질병의 메커니즘, 자원 

배분 체계,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등의 특성과 한계와 관련해서 비유정적 요소들이 행위자 

자격 제약으로 주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행위자 자격 

제약이 책임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과연 중립적인가?” 등인데, 이러한 물음들은 능동태/

피동태 문법 구조 자체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중동태는 바로 이러한 유정성-편향적 주어 문법을 교란하는 언어적 장치이다. 중동태적 

서술은 행위를 단일한 유정 행위자의 산물로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요소, 제도적 

조건과 기술적 매개가 얽힌 사건의 형성과정을 서술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그에 따라, 책임 

판단 역시 특정 행위자의 내부적 상태를 선별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도록 

만든 조건들의 배열과 상호작용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능동태/피동태 문법은 일상적 

의사소통은 물론 법적, 행정적 실무에서도 상당한 설명력과 실용성을 지닌다. 문제는 이 

문법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 특히 인식의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 예측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며 긴급성과 시간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상황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능동/피동 문법은 비유정적 요소를 배제한 채 “적격한 인간 

행위자”를 주어 자리에 세우고, 그에게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안에 따라서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가 문제 삼는 것은 능동/피동 문법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안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나 사안을 기술할 때, 능동태가 최선의 틀인지, 아니면 중동태적 기술이 더 적합한지를 

물어야만 할 것이다.4)

3) �언어에서 유정성(animacy)에 기반한 행위자 제약은, 동사의 주어 자리에 설 수 있는 ‘행위자’의 자격을 생명, 
의식, 의지를 가진 유정물(특히 인간)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가리키며, 한국어는 가령, 영어보다 이 
제약을 훨씬 강하게 구현하는 언어에 속한다. 한국어에서는 가령, “바이러스/산사태/기차가 죽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걸려/산사태로/기차에 치여 죽었다고 말한다. 반면 영어는 ‘The virus/The 
landslide/The trolley … killed them.’의 표현도 자연스럽다.

4)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법이 인식이나 사고를, 또는 인식이나 사고가 문법을 인과결정론에 따라서 결정하느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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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소송과 능동태/피동태 이분법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다/환자가 수술을 받았다’와 같은 능동태/피동태 표현은 사건과 

참여자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형식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의료사고라는 사건에 적용될 

경우, 그 문법이 도덕적, 법적 책임과 비난을 배분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다. ‘a가 b를 

수술하다’라는 능동문에서 ‘수술하다’라는 능동태는 언어 기능상의 의미를 넘어서, ‘주체 a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自發的)으로 행사하여 수술이라는 행위를 의도적(意圖的)으로 

선택하여 실행하였고, 그 행위의 결과가 객체 b의 신체 영역에서 완결되었음’을 함축한다. 즉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등의) 특별한 제약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한 “수술하다”처럼 능동태로 

표현된 행위는 그 행위자의 자발성과 의도를 부각시킨다. 이 상태에서 b에게 부정적인 결과, 

즉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언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주어였던 a는 곧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의 주체’로 재해석되며, 발생한 손해는 그 행위의 산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실제 

의료사고의 원인이 환자 상태, 약물 특성, 의료시스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태 서술은 ‘a의 행위 → b의 손해’라는 단선적인 인과에 기반한 책임의 도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때 문제는 문법 자체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피동의 선택이 이미 존재하는 규범적, 제도적인 

관행과 기대와 결합하면서, 책임 귀속의 틀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인 복잡성, 불확실성, 결과중심성 등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현실을 언어적 표현이 왜곡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능동태/피동태 틀은 원인이 되는 자를 추적하는 주된 언어적 관행으로서, 실상 사건을 

기술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틀은 행위에 초점을 

맞춘(action-focused)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영향을 미친 주체/받은 객체’라는 

구도를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으로 자동적으로 변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행위 

발생의 책임과 그 방향성도 행위자로부터 대상에게로 일방향적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가상의 판사가 행하는 추론을 다음과 같이 이끌 

것이다. 

“본 소송사건에서 의료진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전제하고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한다. 그 

환자가 본인의 과실 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한 자로 간주된다. 그런 피해를 입도록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정의하며,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 찾아 나서야 한다.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 

피해를 야기했다고 여겨지는 행위(actions)를 한 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법이 능동태/피동태이다. 즉, 이 문법은 인과관계를 전제로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장치이다.

수술 등의 의료행위는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야기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러한 의료진의 행위를 피동태로 기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현재 지배적인 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을 전제로, 의료진의 행위는 

능동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추론이 시사하는 바는, 능동태/피동태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란 

현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책임을 확정해야만 하고 

아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또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문법을 
수정한다. 또는 문법의 수정을 통해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전제하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이 타당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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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부러진(즉, 명약관화한) 판결을 내야만 한다는 법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능하는 

언어적 장치라는 점이다. 이 이분법은 책임의 소재를 심문(審問)하기 위한 언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3]. 물론, 사법 실천이 현상의 복잡성을 무시한다거나,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소송에서 능동태적 서술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비유정적 기술이나 시스템 중심의 서술이 책임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규범의 요구가 적재된 문법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이다.

그렇다면 능동/피동 이분법 구도를 대신할 문법적인 대안이 있는가?5) 최근 ‘중동태’라는 

주제를 통해 행위와 책임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학자로 고쿠분 고이치로가 주목받고 

있다[3,4]. 그는 언어학자 에밀 벤베니스트(Émile Benveniste)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능동/수동의 이분법적 사고”가 행위의 본질과 책임의 귀속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고쿠분에 따르면, 능동태와 수동태6)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 즉,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행위의 과정이 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야말로 중동태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앞서 언급했듯 복잡성, 불확실성, 결과중심성 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갖기 

때문에, 중동태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료 분야에서 지배적인 서술방식인 능동문/

피동문이 아닌 중동문을 구성할 수 있겠는가? 

2) 의료에서의 중동문: 물주 구문+인주 구문 

본 논문은 중동태를 의료영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이론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예시를 보자.

1ㄱ) 철수가 종이를 접었다.

1ㄴ) 종이는 철수에 의해 접혔다.

1ㄴ') 철수는 종이를 접게 되었다.

1ㄷ) 이 종이는 잘 접힌다.

위에서 1ㄱ)과 1ㄴ)을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어 문법학계에 이견이 없다. 

1ㄷ)과 같은 유형의 문장은 한국어에서 중동태(중간태)를 인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5–8]이 

제시하는 문장이다. 다음은 의료 상황에서의 예이다.

5) �이 지점에서 본 연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과실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특징을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의료사고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인 의료진과 환자 간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있다. 의료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피해자인 환자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의료인 측도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물론 소송은 다양한 순기능도 가진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의료 현실은 그 악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사회적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대립적인 의료문화이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소송 비용을 
낮추고 지나치게 대립적인 의료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6) 한국어 문법에서는 피동태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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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ㄱ) 의사b가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였다.

2ㄱ') 의사b는 환자a를 잘 치료한다.

2ㄱ'') 의사b는 환자a를 잘 치료하게 되었다.

2ㄴ) 환자a는 의사b에게서 약c를 처방받았다.

2ㄴ')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

하나의 사건(약 처방)을 2ㄱ)과 2ㄴ)처럼 능동문/피동문으로 서술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행위를 일으키는 자와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자를 행위를 중심으로 

의미론적으로 분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인 의사b가 ‘처방하다’는 행위를 지배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1ㄴ') 철수는 종이를 접게 되었다”를 피동문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생략된 ‘선생님’이 철수의 접는 행위를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ㄱ'') 의사b는 환자a를 잘 

치료하게 되었다”나 “2ㄴ')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를 문법적으로는 

피동문으로 받아들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규범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지배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의사인 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반면 종이접기와 

관련해서 철수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다). 따라서 2ㄱ'')과 2ㄴ')은 의료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 문장들을 피동문이 아닌 중동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동문 1ㄷ) “이 종이는 잘 접힌다”에서 주어 “이 종이”는 행위를 단순히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나 피동적으로 겪는 대상이 아니라, 동사 ‘접히다’가 가리키는 과정 전반에 

“내적으로 관여하고 있음(implicated)”을 보여준다. 이는 주체가 접힌다라는 변화의 외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7) 그 변화의 진행과 결과 모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1ㄷ)의 “잘 접힌다”는 현상은 해당 종이의 재질, 두께, 유연성 등 주어(종이)가 지닌 

물리적 속성이 접힘 과정 전체에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이는 

단순한 행위의 대상이라기보다, “접힘”이라는 사건이 발현되고 지속되는 장소(場所)이자 

그 사건을 매개하는 주체인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의료인”을 의료행위가 실현되는 

“장소(場所)”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중동태는 주어의 내적 관여와 더불어, “주변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와 그 

변화가 동적으로 생성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문법적 범주이다. 가령 문장 1ㄷ)에서 비록 

명시적인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접다’는 동사는 외부의 힘이나 의도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종이가 저절로 접힐 수 없기에, 주어 외부의 (사람의 손이나 기계 등에 의한) 

‘접는 행위’가 바로 그 문장의 중요한 주변 맥락을 이룬다. ‘잘 접힌다’는 것은 종이의 (재질 

등) 내재적 속성과 외부의 ‘접는 행위’라는 맥락이 만나 비로소 동적으로 생성되는 현상이자 

결과이다. 만약 종이의 재질이 너무 뻣뻣하다면, 사람이 아무리 접으려 해도 잘 접히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종이의 재질이 잘 접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도 접지 않는다면 그 

특성이 발현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7) �이점에는 중동태와 능동태는 다르다. 능동문 “1ㄱ) 철수가 종이를 접었다”가 가리키는 사태에서 “접다”라는 
변화(또는 행위)는 객체인 종이에서 완성된다. 그 변화는 철수의 외부 대상인 종이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능동태에서 철수와 그 변화(또는 행위)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되며 주체인 철수는 그 변화(또는 행위)의 
외부에 있는 자인 것이다. 이는 “이 종이는 잘 접힌다”에서 주체인 종이가 동사 ‘접다’의 수행과정에 내적으로 
관여하는 양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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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잘’이라는 부사는 단순히 접히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 전체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함축한다. 이러한 평가는 주어 종이의 내재적 속성과 ‘접으려는 행위’라는 외부 맥락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잘 접힘’이라는 구체적인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생성한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즉, ‘종이의 물성’이 ‘접으려는 행위’의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잘 

접힌다’고 기술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중동태에서 주어는 (능동태에서처럼 동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변화에 내적으로 관여하며, 그 변화는 외부 환경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2. 의료행위에서 중동문 구성

1) 관여와 비인간 존재의 행위자성

중동문 “1ㄷ) 이 종이는 잘 접힌다”와 유사해 보이는 능동문 “2ㄱ') 의사b는 환자a를 잘 

치료한다”를 비교해 보자. 1ㄷ)은 [영문법에서 흔히 말하는] 물주(物主) 구문이고, 2ㄱ')은 

인간 존재를 주어로 세운 인주(人主) 구문이라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평가 

방식은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과 책임 귀속의 단위를 생명이 있는, 특히 인간 존재(또는 

그의 내적인 능력)에 한정해 왔다. 이때 평가의 근거는 인주 능동문으로 서술된다. 가령, 

“의사b는 좋은 의사이다, 왜냐하면 ‘2ㄱ') 의사b는 환자a를 잘 치료하기’때문이다”라고 

서술한다. 이 인주 능동문에서 의사b는 치료행위를 지배하는 단독 행위자로 표상되며, 다른 

비인간 존재(의료기기, 약물, 인공지능, 제도 등)가 치료행위의 지배를 나누어 가진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말 문법에 맞추어 표현하자면,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약물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안전 규범’에 따라”’ 인간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이다. 비인간 존재는 수단과 방식으로 표상되며, 치료행위의 지배는 인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도로 발달한 의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상용화되는 

근미래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칭찬과 비난, 책임을 더 이상 인간 존재에게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의료의 판단과 

결과형성을 인간 의사 단독의 능동적 행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간 의사와 의료 

AI(AI 의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상 

의료AI는 물론이고, 질병, 약물 등과의 상호작용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사건이나 의료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인주 능동문으로만 기술하는 것은 이러한 분산된 행위자성(행위주체성, 

agency)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상의학 등 의료 영역에서 인간 의사의 전통적인 판독 및 판단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의료 AI가 등장하고 있으며, 의료 전반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의 근거를 언제나 “인간 의사가 무엇을 잘한다”라는 식의 인주 능동문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과 결과형성의 분산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의료상황에 대한 능동문 서술은 불완전하거나 불합리한 서술인 

것이다.

요컨대 인주 능동문을 통해서 행위자성을 인간 의사가 독점하는 식으로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아니다. 인간은 복잡한 의료 과정에 내재적으로 

연루되는 핵심적인 관여자이지, (능동문이 흔히 그렇게 서술하듯) 의료행위의 모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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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으로 통제하는 인과관계의 정점이 아니다. (의료행위를 오직 인간만이 지배하고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는 능동문과 달리) 의료행위에 

인간이 “관여”한다는 말은 비인간의 관여 가능성도 열어 놓는다. 즉, 인간과 비인간 요소들 

모두가 행위 형성과정에 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AI를 비롯해서 질병의 

자연경과, 약물의 생리적 반응, 제도적 조건 등을 치료과정 전반에 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여자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난, 칭찬, 책임 부과 등과 연관해서 의료행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주 능동문에서 중동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이질적인 

관여자들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능동문 서술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료행위를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인간 

의사에게 단선적으로 귀속시키고, 결과발생 과정에서 하나의 선형적인 인과관계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중동문 서술은 의료 사고를 인간 의사와 AI 의사 그리고 

여타의 환경 요인들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동적으로 생성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관점으로 의료행위를 해석할 경우, 

“2ㄱ") 의사b는 환자a를 잘 치료하게 되었다”와 “2ㄴ')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에서처럼 ‘-게 되다’가 사용된 문장은 피동문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다층적 

주체성을 반영하는 중동문으로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비인간 존재에게도 행위자성(또는 행위주체성, agency)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의 등장 이후 우리 인문학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유의 확장은 행위주체와 결과형성 간의 관계를 재고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능동태가 상정하는 인간 행위자의 독점적 행위지배와 달리, 중동태가 내포하는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 ‘내재적 관여’ 및 ‘주변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와 변화의 

동적 생성’이라는 개념은 비인간 존재의 행위자성을 적극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문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서 본 연구는 다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인간 존재에게 행위자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첫째, 비인간 존재를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의식적 주체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다. 비인간 존재의 결과 발생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력과 결과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은폐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내겠다는 뜻이다. 둘째, 비인간 존재에게 

행위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비인간 존재에게 행위자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인간 존재에게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칭찬, 비난, 책임 등을 오롯이 또는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귀속의 

수준과 정도를 적절히 조종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행위 결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인간 및 비인간 존재 모두에게 

행위자성을 인정하는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 주장과 이론적으로 공명한다. ANT는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함에 있어서 인간 존재만이 아니라, 기술, 사물, 제도, 자연 현상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소들(actants)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행위자성을 발휘하며 사건을 구성하는지에 

주목한다[9]. 중동태는 이러한 다중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적 관여와 이를 통해 동적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언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의료행위를 오직 인간 의사의 

단독 지배로 환원하려는 기존의 언어적이고 실천적인 관성을 비판하면서, 행위의 복잡성과 

분산된 책임을 포착할 수 있는 중동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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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 되다’에 의한 의료행위의 중동문 구조

본 연구는 의료행위의 본질을 담아낼 중동태 문법 범주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2ㄱ")과 2ㄴ')와 같은 유형의 ‘-게 되다’ 문장을 중동태로 해석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러한 문장들은 피동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게 되다’ 구문을 중동문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들은 “의료진은 의료상황과 의료행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볼 

의무를 지닌 주체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피동태로 서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피동태 서술의 부적합성 주장”이라고 부르겠다. 나아가 또 다른 이들은 피동문 

서술을 인정할 경우 자칫 의료진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할 것이다. 이를 “피동태 서술의 책임회피 가능성 주장”이라고 부르겠다. (이 두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상식적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동문 서술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의료 맥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맥락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형태의 중동문을 미리 제시한다. 

이하의 내용은 사실상 이 중동문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Table 1). 

본 논문은 ‘-게 되다’ 구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중동문의 지위를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보조용언 ‘-게 되다’의 문법적 지위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게 되다’를 ‘피동’ 표현으로 볼지, 아니면 ‘상태변화’로 볼지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10–13]. 본 연구는 중동태적 해석의 타당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게 

되다’를 피동이 아니라, ‘주체의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태변화를 문법화한 

장치’로 규정하고자 한다.

‘-게 되다’를 상태변화 표지로 볼 경우, 이 구문은 그 변화를 촉발한 선행조건(antecedent 

condition)을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8) (피동으로 본다면, 하나의 피동문은 

별도의 선행조건 문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의 능동문이 선행조건 

문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날씨가 

추워지자 수도관이 얼어 터지게 되었다”라는 복문으로 된 예문을 생각해 보자. “날씨가 

추워지자”는 수도관의 얼어 터짐이라는 상태 변화를 유발한 선행조건이자 외부 맥락이다. 

‘-게 되다’가 사용된 “수도관이 얼어 터지게 되었다”라는 단일 물주 구문만으로는 변화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아 의미가 불완전하지만, 선행조건절이 결합되면 이 복문은 중동태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때 복문 전체는 수도관이라는 주체의 재질, 설치 상태, 노후도 등 주체의 

‘내적 관여’와, 추운 날씨라는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얼어 터짐’이라는 구체적인 

8) �만약 글의 첫 머리에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게 되다’ 문장, 가령, “의사는 그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온다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문장이 설득력 있는 논거에 의해서, 중동문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하고서 말이다.) 한하림(2023), p. 120. “글의 첫 문장으로 ‘게 되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태에 대해 기술된 사전 정보 없이 [상태변화로서의] ‘게 되다’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게 되다’가 피동을 의미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게 되다’ 피동문은 글의 첫 머리에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능동태로 바꾼 ‘게 하다’ 사동문이 첫 머리에 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Table 1. Structure of middle-voice sentences in medical practice 

Phenomenal level
“-ttaemune (because of)” (antecedent 

condition: inanimate subject 
construction)

→ “-ge doeda (become)” (state change: animate subject 
construction)

Foundational 
Level

Nature of Medical Practice (Systemic complexity + Epistemic uncertainty + Outcome-oriented nature  
+ Unilateral nature of the counterpart'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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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변화가 ‘동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여기서, 피동태로서 수도관이 터짐을 

단지 당한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태에 대한 적합한 기술이 아니다. 

수도관(주체)와 터짐(작용) 간에 이분법적인 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수도관의 내적 속성이 외부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터짐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사태에 부합하는 기술인 것이다. 이때 

수도관은 터짐과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복문 구조는 터짐이라는 

결과를 하나의 행위자에게 환원하지 않으며, 주체의 속성과 주변 맥락이 얽혀 비선형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수도관이 얼어 터지게 되었다”를 피동태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건의 생성 메커니즘과 책임(탓)의 분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중동태적 

관점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영역에서 ‘-게 되다’ 구문을 둘러싼 피동태적 해석과 중동태적 

해석이 상이한 사건구조와 책임분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자. 

3ㄱ) 의사b가 처방한 약c로 인해 환자a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3ㄴ) 의사b는 약c를 처방해서 환자a가 사지마비를 겪게 하였다. 

2ㄱ)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였다.

2ㄴ')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

2ㄴ")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된다.

2ㄷ)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되기 때문에,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

 2ㄴ") + 2ㄴ') = 2ㄷ)

 [중간 단계 중동문] 

3ㄷ)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되기 때문에,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사b가 처방한 약c로 인해 환자a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2ㄷ) + 3ㄱ) = 3ㄷ)

[최종 단계 중동문]

‘-게 되다’ 구문 3ㄱ)을 중동태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의사 b는 환자 a에게 약 c를 

처방하였기 때문에, 그 약으로 인해 환자 a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선행조건절과 결과절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상태변화, 즉 사지마비의 발생을 

촉발한 선행조건은 (이미 3ㄱ)에 포함되어 있는) 능동문 “2ㄱ)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였다”이다. 앞서 언급했듯, ‘-게 되다’가 사용된 결과절 문장 단독으로는 변화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능동형의 선행조건절이 결합됨으로써 복문 전체는 중동태적 해석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복문 3ㄱ)은 첫째 환자 a의 기저 질환, 유전적 소인, 약물 대사 능력과 

같은 비인간 존재와 인간 의사b가 사지마비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형성과정에 

함께 내적으로 관여하면서, 둘째 행위와 변화가 주변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사지마비라는 

상태변화가 비선형적으로 생성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언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반면에 동일한 복문 3ㄱ)을 피동태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초점은 ‘의사 b의 처방 

행위’가 ‘환자의 사지마비 발생’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단일하고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단순화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특별한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일방향적인 인과 책임이 

귀속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단지 인간 의사b의 처방만이 결과발생을 통제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원인이며, 사지마비는 그 처방행위의 직접적인 피해 결과로 파악되어 ‘가해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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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태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전혀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 인간 의사 b의 처방이 사지마비를 촉발하는 방아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여러 내부, 외부 요인들도 복잡하게 얽힌 생성 과정의 관여자로 자리매김한다. 

사지마비라는 결과는 (능동문 선행조건절에 따라서 단일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야기한 

피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다종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주체와 맥락이 

상호작용하며 비선형적으로 형성된 사건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동태와 중동태 중 어느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a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동일한 진술이 서로 

다른 사건구조와 책임분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의 판단에 따르면, 3ㄱ)에 포함된 선행조건절이 “2ㄱ)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였다”라는 ‘인주구문 능동문’이기 때문에, 3ㄱ)은 완전한 중동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ㄴ")+2ㄴ') = 2ㄷ) 구성을 보자. “2ㄴ")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된다”는 물주구문이다. 이 물주구문과 “2ㄴ')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가 결합한 “2ㄷ)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되기 때문에,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2ㄷ)은 중동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2ㄷ)을 의료 분야에서 중동태의 ‘가능성’을 검토할 예시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14].9) 물주 구문 “2ㄴ")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된다”와 같은 유형의 선행조건을 

원인으로 하고, “2ㄴ')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다”와 같은 유형의 

상태변화를 결과로 해야 완전한 중동문 2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ㄴ')을 단순한 ‘피동’이 

아닌 ‘상태변화’로 규정할 경우, 의미상 이러한 상태변화를 인과적으로 야기한 선행조건 

2ㄴ")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2ㄷ)을 피동이 아닌 상태변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처방하지 

않던 상황에서 처방하는 상황으로의 상태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 단계 중동문 3ㄷ)에 이르게 되는데, 2ㄷ)과 3ㄱ)을 결합한 형태이다. 즉, “3ㄷ) 

약c는 효과적이고 흔히 처방되기 때문에, 의사b는 환자a에게 약c를 처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사b가 처방한 약c로 인해 환자a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최종 

단계 중동문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Table 1에서 보듯이, 3ㄷ)은 현상 

차원의 서술이라는 점이다. 이 서술을 뒷받침해 주는 토대로서 의료의 이러저러한 본질이 

제시되어야 비로서 온전한 형태의 중동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10)

주지하디시피, 의료행위는 사법 판결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능동문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런 계기를 제공한 요인으로 암묵적으로 작동한 것이 앞서 언급했던 “피동태 

서술의 부적합성 주장”과 “피동태 서술의 책임회피 가능성 주장”이라고 본다. 이 두 주장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서, 피동태가 문제 있으니 능동태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오류인데, 피동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들이 있는 능동태로 가지 

않을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피동태 서술의 책임회피 가능성 주장”과 관련해서, 중동태 서술도 의료진의 책임회피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선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중동태에만 고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사법 실무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온 능동태적 서술이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적 

9) �이 문장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소위 “맥페란 처방 부작용에 관한 의료소송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맥페란’ 처방 의사 왜 유죄 나왔을까…판결문 뜯어보니” 청년의사, 20240613”.

10) 실제 판례에 대한 중동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지면관계상 다른 기회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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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확산은, 의료인의 행위를 일관되게 능동태로 서술함으로써 그들을 책임귀속의 

일차적이고 집중적인 지점으로 고정시키고, 그로인해 의료행위 자체를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제재에까지 노출시켜 온 언어적, 제도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15]. 이러한 맥락에서 

능동태는 책임의식을 촉진하는 언어라기보다, 법적 처벌에 대한 염려를 하게 해서 

의료인에게 방어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언어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동태적 서술은 인간 행위자만이 아니라 제도적 조건, 기술적 매개 등 비인간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행위의 전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사건을 보다 현실적이고 관계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서술은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에게 무엇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중동태적 서술의 

목적은 책임을 제거하거나 분산시키는 데 있지 않다. 그 핵심은 책임을 단일 행위자의 내적 

상태로 환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책임집중과, 반대로 구조적인 조건을 단순히 배경으로 

처리함으로써 초래되는 책임공백이라는 두 극단을 동시에 극복하고, 사건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을 재배치하는 데 있다.11)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른바 ‘사과법(apology law)’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비록 본 논문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의 문법에 대한 논의는 사과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유감 표명이 민사상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과법에 관한 논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논의는 주로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명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 체계의 설계, 사과 규정의 정책적, 윤리적 효과와 한계, 그리고 유감 

표명의 증거능력과 법적 효력에 대한 세부적 검토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16–18]. 

이러한 실천적, 제도적 논의는 사과법의 정책적, 법적 정당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사과법이 전제하고 있는 언어적, 문법적 조건, 즉 

사과라는 발화가 어떠한 문법적 구조 속에서 의료사건을 구성하고 책임을 분배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과가 능동태적 책임 인정의 신호로 해석되는 한, 사과는 

여전히 책임 추궁의 언어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다. 반면 중동태적 관점에서 사과는 특정 

행위자의 과실을 확정하는 발화가 아니라, 사건의 형성과정을 함께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사건 중심적 언어 실천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전환은 

사과법을 단순한 증거 배제 규칙이 아니라, 의료현실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책임 서술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문제로 환원하는 접근을 넘어, 재발 방지와 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의료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문법적 분석이 의사-환자 관계, 의료인 

교육,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기술 등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III. 결론

본 논문은 의료사고와 책임귀속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의료행위의 문법”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의료행위를 둘러싼 복잡성, 불확실성, 결과중심성이 능동/

11) �중동태적 서술을 통한 구조적인 책임의 재배치를 논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여서, 이 논문과는 별개로 차제에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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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 이분법에 의해 선형적 인과와 단일 행위자 중심 서사로 축소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동태 문법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언어, 윤리, 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의료사고의 기술과 해석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식 내용과 언어 형식 간의 

간극”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능동태/피동태 이분법이 언어적으로는 주어와 목적어의 

영향관계를 표시하는 장치에 불과하지만, 의료사고 맥락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행위 중심의 사고를 강화하면서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의료과정을 단일 행위자의 원인 행위와 

결과로 환원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과오 책임론이 

종종 질병의 병리생태, 약물 부작용, 제도, 환경 요인을 주변화하고, 의료인과 환자를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재배치하는 담론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능동/피동 문법을 지지하는 규범적 배경으로서 응보적 정의를 분석하면서, 

이 정의관이 의료분쟁에서 어떻게 “과거지향적, 처벌 중심적” 책임 배분을 정당화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응보적 정의가 능동태적 서술과 결합할 때, 판결문과 소송 담론은 

특정 의사의 행위를 ‘행위의 방아쇠’가 아니라 ‘결과 전체의 지배자’로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의료사고의 구조적, 시스템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등한히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의료법과 의료윤리학에서 개개 인간 중심의 책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언어적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논문이 제시하는 중동태는 단순한 문법 범주를 넘어, 의료행위의 다중 행위자성과 

상호관여성을 포착하는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 ‘-게 되다’ 구문과 선행조건절을 결합한 복문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가 하나의 행위자가 전적으로 통제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 의료진, 

환자, 질병의 자연사, 약물의 약리, 제도적 조건, 의료 AI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동적으로 

생성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문법 수준에서 가시화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을 “능동/피동”의 

이분법 대신 “관여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행위자성을 

분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개인 중심의 인과 응보적 책임론을 넘어선 새로운 의료윤리적 

책임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 목표는 의료사고를 둘러싼 대립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보다 포용적인 

의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언어적, 규범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과 법률가의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의료전문직과 법률전문직 모두에게 ‘중동태적 사건구조에 대한 판단 역량’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판결문과 법적 서술에서 법률가는 행위자 

중심의 관성적 서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하며, 사건을 단일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로 환원하기에 앞서, 그 사건을 형성한 조건과 상호작용의 구조를 다층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인은 과실 입증 여부에만 반응하는 방어적 책임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책임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요컨대 중동태에 대한 판단 역량은 단순한 문법적 역량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본질과 의료전문직의 덕성에 기반한 윤리적 역량이다. 

나아가 중동태적 판단과 서술은 필수의료 기피, 방어적 진료, 의료인의 소진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잠재력을 지니며, 의료사고 이후의 설명과 소통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중동태적 접근은 단순한 문법 이론을 넘어, 책임의 방식과 의료문화의 

방향을 재구성하는 규범적, 실천적 제안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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